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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규칙

[시행 2005.12.30] [건설교통부령 제489호, 2005.12.30,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044-201-39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의 종류ㆍ규격 등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도로교통과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제2조 (도로표지의 구분)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5.12.30>

1. 경계표지 : 도ㆍ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읍 또는 면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

는 표지

2. 이정표지 :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 방향표지 :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

4. 노선표지 :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5. 기타표지 :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휴게소표지, 관광지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

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지점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종점표지, 돌아가는길표지, 매표소표지, 고속국도유도표지 및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
 

제3조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 ①도로표지에 표기되는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은 별표1과<%생략:별표

1%> 같다.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지명을 안내하는 도로표지에

갈음하여 도로명을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05.12.30>
 

제4조 (도로표지의 표지판�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개정 2005.12.30>) ①도로표지의 종류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글자의 규격 및 지주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교통의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규

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②도로표지의 종류에 따른 상세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05.12.30>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표지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글자 및 기호의 배열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개정 2005.12.30>

1. 도로의 교차형태, 교통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별표 3에서<%생략:별표3%> 정한 도로표지의 규격이 적합하

지 아니한 경우(방향표지인 경우에 한한다)

2. 표시하려는 지명의 글자수가 3자를 초과하여 별표 3에서<%생략:별표3%> 정한 대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하는 경우
 

제5조 (글자의 표기 <개정 2005.12.30>) ①삭제 <2005.12.30>

②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광지표지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한글에 영문 및 한자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00.3.18>

③고유명사의 영문표기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의하고, 보통명사에 대한 영문표기 및

약어의 표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0.3.18>
 

제6조 (도로표지의 색채) ①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기타표지 중 관광지표지의 바탕색은 갈색으로 한다. <개정 2000.3.18, 2003.5.24,

2005.12.30>

1. 도시지역(광역시ㆍ시지역중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특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중 고속국도ㆍ일

반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외의 도로에 설치하는 경계표지ㆍ이정표지ㆍ방향표지 및 노선표지. 다만, 고속국도의

진입로를 안내하는 고속국도유도표지 및 분기점표지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도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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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지방지역(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와의 연결 등 도로표지의 원활한 기능발휘를 위하

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표지는 녹색으로 한다.

2. 기타표지 중 휴게소표지, 유도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및

매표소표지(자동요금징수차로예고표지에 한한다)

②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③도시지역의 도로의 방향표지에 당해 도시지역밖의 주요도시명을 동시에 나타내고자 하는 때에는 녹색바탕의 사

각형안에 백색글자를 사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표지에 노선번호를 표시하는 때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시도의 경우에는 백

색바탕에 청색글자를,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경우에는 청색바탕에 백색글자를, 지방도의 경우에는 황색바탕에 청

색글자를 각각 사용한다.<개정 2000.3.18>

⑤고속국도의 인터체인지번호를 표시하는 때에는 흑색바탕에 백색글자를 사용한다.

⑥고속국도의 분기점을 안내하는 방향표지는 분기되는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분기되는 고속국도가 다음에 만나게

될 고속국도까지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백색바탕에 녹색글자를 사용하여 안내한다.<신설 2005.12.30>

⑦도로표지의 지주는 검은 회색으로 하되, 용융아연도금을 한 지주에는 색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표지의

뒷면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색칠의 필요성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3.5.24, 2005.12.30>
 

제7조 삭제 <2005.12.30>
 

제8조 (색채의 규격)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색채의 규격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제9조 삭제 <2005.12.30>
 

제10조 (조명장치) 도로표지의 내용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표지에 조명장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도로표지의 설치기준) 도로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할 것

2. 도로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크기일 것

3. 글자ㆍ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있도록 반사되어야 할 것

4. 설치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형태와 설치방법에 따라 10도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것

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내용과 틀리거나 혼란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2조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ㆍ절토면 및

가로수 등으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을 피할 것

2.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동일한 장소에 2이상의 도로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4. 도로표지는 지주에 설치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로등ㆍ전주ㆍ

육교 기타 공작물에 설치할 것

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내용을 인지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제13조 (도로표지의 기능저해금지등) ①도로관리청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

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 색상이 혼동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안에 설치 또는 식재된 공작물 또는 수목이 도로표지를 잘 보이지 아니하게 하는 등 도로

표지의 기능을 저해하여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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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로표지 설치시의 절차) ①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를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표지를 설치ㆍ보

완할 대상도로의 구간과 이와 접속ㆍ연결되는 도로가 포함된 도로망도를 작성하고, 도로표지의 안내지명 및 설치지

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또는 도로표지에 표시되는 지명ㆍ시설명ㆍ가로명 등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이용자ㆍ관계전문가ㆍ도로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은 도로가 다른 도로관리청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그 경계부근의 안내지명을 선정함

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계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지명표시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도시지역의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를 신설ㆍ개축(공사

구간의 연장이 1킬로미터 이상이고, 교차로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하는 도로관리청에 대하여 건설공사

의 준공 180일 전까지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표지의 설치장소ㆍ규격 및 문안 등에 대한 설계도를 제출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3.5.24>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표지의 설계도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설계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3.5.24>
 

제15조 (도로표지의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간에 도로표지의 설치

장소ㆍ안내지명 등 도로표지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이하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라 한

다)를 구축ㆍ운영한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표지대장에 도로표지의 종류ㆍ설치위

치ㆍ사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관리대장에 도로의 노선 및 구간별 원ㆍ근

거리 안내지명을 각각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의 도로표지 설치ㆍ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

관리청에 도로표지의 신설 또는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5.24]
 

제16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도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489호,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개정 2000.10.4, 2003.5.24, 2005.12.30>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제3조관련)

1. 안내지명의 선정
  가. 진행방향의 안내지명선정은 고속국도에서는 70~100킬로미터, 지방지역의 

도로에서는 40~60킬로미터, 도시지역의 도로에서는 5~10킬로미터의 지명
을 제14조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및 도시특성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

  나. 읍·면급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하여는 도시전체의 가로망에 대하여 도로표
지의 안내지명 및 설치지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 교차로를 중심으로 각 방향별로 표기된 지명은 진행방향의 도로표지에 표
기한 지명과 항상 일치하여야 한다.

  라. 도로표지가 있는 위치에서 직진 및 회전방향에 표기할 수 있는 지명이 많
은 경우에는 교통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통량이 많은 순서로 선정하
되, 노선의 연계성 및 직진성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마. 방향안내에 사용하는 지명은 지방지역의 도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
정구역명을 사용하고 도시지역의 도로인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시설명·교차
도로명·공공시설명을 사용하며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이나 인터체
인지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호수·명승고적·주요관광지 등 친
숙한 지명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속국도를 안내하는 때에는 해당고속
국도의 노선번호를 반드시 표기하고, 아래의 기준에 따라 안내지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1) 다른 도로에서 고속국도를 안내하는 때에는 인터체인지명을 안내한다.
    (2) 삭제<2003.5.24>
    (3) 고속국도의 진입부에 설치하는 방향표지에는 고속국도를 이용하여 도

달할 수 있는 도시를 표기하되, 고속국도의 진입후 안내하는 지명과 일
치시켜야 한다.

    (4) 고속국도의 분기점에서는 분기되는 고속국도 노선뿐만 아니라 분기되  
      는 노선이 향후에 교차하게 될 고속국도 노선도 안내할 수 있다.
  사.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청소재지등 대도시와 도로의 종점을 향하는 지점

에서의 안내지명은 1지명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
  아. 기타 도로등급 및 도로성격별 안내지명 선정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

로 정한다.



  2. 안내지명의 표기
  가. 진행방향 안내를 위한 지명의 표기에서 직진방향의 경우에는 원거리지명
    과 근거리지명을 모두 병기하고, 회전의 경우에는 근거리지명만을 표기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전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원거리지명으로 
대체하거나 원거리지명을 병기할 수 있다.

  나. 도로표지의 상단에는 원거리지명을, 하단에는 근거리지명을 표기하되, 중
용구간 등과 같이 이러한 배열이 어려운 경우에는 왼쪽에는 원거리지명을, 
오른쪽에는 근거리지명을 표기하는 좌우배치를 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방
향의 지명을 안내하는 때에는 상단에 왼쪽 방향의 지명을, 하단에 오른쪽 
방향의 지명을 표기한다.

  다. 중용구간에서는 가급적 중용구간안에 있는 주요도시를 모두 표기하되, 필
요에 따라 진행방향의 도시를 3지명까지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선을 
달리하는 도시의 표기는 좌우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라. 방향예고표지와 방향표지의 지명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
  마. 영문표기는 가능한 한 전체 표지에 한글과 병행하여야 하나, 동단위의 지

명 등 중요하지 아니한 지명 및 시설명에는 영문을 병기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바. 대도시주변에 시급 도시가 인접되어 있는 등 도시구조의 특성상 도로이용
자가 행정구역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주요관청을 표기하는 때는 
해당도시명도 함께 표기한다.

  사. 동서방향 또는 남북방향으로 개설된 간선도로는 도로의 시점과 종점의 방
향을 기준으로 도로표지에 진행방향별 방위를 표기할 수 있다. 다만, 도로
의 선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개 또는 2개의 중요지명을 방위의 기준점으
로 추가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아. 기타 지명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별 개[ 2] < 2005.12.30>

도 지판 지주 규격, 항( 4 1 )

사항1.

가 에 시한 지 류별 규격 치 각 도 에 용하여 사용할 수 호 타. , 2 5

지를 도 상에 치할 경우 별도 규 없는 한 고 도상 규격 치 용한다.

나 동차 용도 에 치하는 도 지는 고 도에 치하는 도 지 규격과 치 용하는 것 원칙.

한다 다만 도 상 고 도에 치하는 도 지 규격 치 용하 어 운 경우에는 그. ,

러하지 아니하다.

다 차 상 고 도 향 지는 문형식 치하는 것 원칙 하고 지판 개수는 개 하. 4 , 3

하 도 지 규격 가 크게 할 수 다.

라 지 지역 도시지역 도 주간 도 에는 필 한 경우 도 지를 문형식 치할 수 다. .

마 지 지역 도 에 향 지를 현수식 치하는 경우 그 규격과 치 를 용한. 410-2(B), 410-4

다.

도시지역 도 에 지 지를 치하는 에는 치 치에 라 계열 지를 용하거나 갈색 탕. 406 411

지 보행 지 를 치한다( ) .

사 규 에 하여 도 지 규격 하는 경우 쉽게 알아볼 수 도 하 하여 득 한 경우를. 4

하고는 에 시한 규격보다 크게 하여야 한다.



지 지역 도 고 도를 한다2. ( )

지 호 별
지주
형식

지판 규격(cm) 규격(cm) 지주 규격(mm)

복 차 하2 복 차 상4
복 차2
하

복 차4
상

복 차 하2 복 차 상4

복주식
편지식현수식·

복주식
편지식현수식·

지주 가 재 지주 가 재

경계
지

401-1 계 지

복주식
편지식

140× 70 140× 70 30 30
60.5
(3.2)

165.2
(4.5)

60.5
(3.2)

60.5
(3.2)

165.2
(4.5)

60.5
(3.2)

401-2 계 지 300×200 300×200 40 40
139.8
(4.5)

318.5
(6.0)

139.8
(4.5)

139.8
(4.5)

318.5
(6.0)

139.8
(4.5)

401-3 도계 지 360×220 360×220 45 45
165.2
(4.5)

355.6
(6.3)

165.2
(4.5)

165.2
(4.5)

355.6
(6.3)

165.2
(4.5)

지

402-1 지 지1

복주식
편지식

250×100 300×110 30 33
101.6
(4.0)

267.4
(6.0)

101.6
(4.0)

101.6
(4.0)

267.4
(6.0)

114.3
(4.5)

402-2 지 지2 250×180 300×200 30 33
114.3
(4.5)

267.4
(6.0)

114.3
(4.5)

139.8
(4.5)

318.5
(6.0)

139.8
(4.5)

402-3 지 지3 250×220 300×240 30 33
139.8
(4.5)

318.5
(6.0)

139.8
(4.5)

165.2
(4.5)

355.6
(6.3)

165.2
(4.5)

402-4 우 지 250×180 300×200 30 33
114.3
(4.5)

267.4
(6.0)

114.3
(4.5)

139.8
(4.5)

318.5
(6.0)

139.8
(4.5)

향
지

403-1 향 고 지3

복주식
편지식

445×220 500×250 30 35 190.7
(4.5)

355.6
(9.0)

216.3
(4.5)

216.3
(4.5)

355.6
(9.0)

267.4
(6.0)403-2 향 지3 445×220 500×250 30 35

403-3 향 고 지2 360×220 400×250 30 35

165.2
(4.5)

355.6
(6.3)

165.2
(4.5)

190.7
(4.5)

355.6
(9.0)

190.7
(4.5)

403-4 향 지2 360×220 400×250 30 35

403-5 향 고 지2 360×220 400×250 30 35

403-6 향 지2 360×220 400×250 30 35

403-7 지 향 지1 160×60 160×60 25 25
60.5
(3.2)

165.2
(4.5)

60.5
(3.2)

60.5
(3.2)

165.2
(4.5)

60.5
(3.2)

403-8 지 향 지2 160×120 160×120 25 25 89.1
(3.2)

216.3
(4.5)

89.1
(3.2)

89.1
(3.2)

216.3
(4.5)

89.1
(3.2)403-9 지 향 지2 160×120 160×120 20 20

403-10 향 지3

현수식

185×135(3EA) 185×135(3EA) 30 30
355.6
(6.3)

267.4
(6.0)

355.6
(6.3)

267.4
(6.0)

403-11
향 지2 185×135(2EA) 185×135(2EA) 30 30

318.5
(6.0)

190.7
(4.5)

318.5
(6.0)

190.7
(4.5)

403-12 약식 향 지3
복주식

180×180 200×200 25 30
114.3
(4.5)
101.6
(4.0)

114.3
(4.5)

403-13 약식 향 고 지2 180×130 200×150 25 30
101.6
(4.0)





도시지역 도 고 도를 한다3. ( )

지 호 별 지주형식 지판 규격(cm) 규격(cm)

지주 규격(mm)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현수식·

지주 가 재

향

지

410-1(A) 향 고 지3

편지식 445×220

30

355.6

(9.0)

216.3

(4.5)

410-1(B) 향 고 지3 30

410-1(C) 향 고 지3 30

410-1(D)

410-1(E)

향 고 지3

향 고 지3

30

30

410-2(A) 향 지3 30

410-2(B) 향 지3

현수식 185×135(2EA)

30
355.6

(6.3)

267.4

(6.0)410-2(C) 향 지3 30

410-3 향 고 지2 편지식 360×220 30
355.6

(6.3)

165.2

(4.5)

410-4 향 지2 현수식 185×135(2EA) 30
318.5

(6.0)

190.7

(4.5)

410-5(A) 향 지2 편지식 300×200 30
318.5

(6.0)

139.8

(4.5)

410-5(B) 향 지2 복주식 300×80 30
101.6

(4.0)

410-5(C) 향 지2
편지식

현수식
185×135(2EA) 30

267.4(6.0)

318.5(6.0)

101.6(4.0)

190.7(4.5)

410-5(D) 향 지2
단주식

복주식
150×170 30

139.8

(4.5)

101.6

(4.0)

410-6 향 지
단주식

복주식
140×100 30

101.6

(4.0)

76.3

(3.2)

보행

지
411 보행 지

단주식

복주식
95×30 8

60.5

(3.2)

60.5

(3.2)



주차

지

412-1 주차 고 지

단주식

70×90 26
76.3

(3.2)

412-2 주차 지 70×70 26
60.5

(3.2)

지

413-1 지 지1

복주식

편지식

300×110 33
101.6

(4.0)

267.4

(6.0)

114.3

(4.5)

413-2 지 지2 300×200 33
139.8

(4.5)

318.5

(6.0)

139.8

(4.5)

413-3 지 지3 300×240 33
165.2

(4.5)

355.6

(6.3)

165.2

(4.5)

지

414-1 지

단주식

130×200 24
139.8

(4.5)

414-2 지 130×120 24
101.6

(4.0)

지

지
415 지 지 150×60 26

60.5

(3.2)



지 지역 도시지역 도 고 도를 한다 문형식 지4. ( )

차 별 지판 규격(cm) 비고

편도 차1 290×200

편도 차2 500×200

편도 차3 600×200



고 도5.

지 호 별
지주

형식

지판 규격(cm) 규격(cm) 지주 규격(mm)

복 차 하2 복 차 상4 복 차 하2 복 차 상4

복 차 하2 복 차 상4

복주식
편지식현수식·

복주식
편지식현수식·

지주 가 재 지주 가 재

경계

지
420 도계 지

복주식

편지식

365×150 365×150 50 50
139.8

(4.5)

318.5

(6.0)

139.8

(4.5)

139.8

(4.5)

318.5

(6.0)

139.8

(4.5)

지

421-1 지 지1 350×115 435×145 50 60
114.3

(4.5)

267.4

(6.0)

139.8

(4.5)

139.8

(4.5)

318.5

(6.0)

165.2

(4.5)

421-2 지 지2 350×285 435×290 50 60
216.3

(4.5)

355.6

(9.0)

216.3

(4.5)

216.3

(4.5)

355.6

(9.0)

267.4

(6.0)

421-3 지 지3 350×295 435×350 50 60
216.3

(4.5)

355.6

(9.0)

190.7

(4.5)

267.4

(6.0)

406.4

(9.0)

267.4

(6.0)

향

지

422-1
차출 고 지1

향(2 )

문형식 330×280 330×280

40 50
190.7

(4.5)

355.6

(9.0)

216.3

(4.5)

267.4

(6.0)

457.2

(9.0)

267.4

(6.0)복주식

편지식

2

350×285 420×355

3

400×285 480×355

422-2
차출 고 지2

향(2 )

문형식 330×280 330×280 60 60

190.7

(4.5)

355.6

(9.0)

216.3

(4.5)

267.4

(6.0)

457.2

(9.0)

267.4

(6.0)복주식

편지식

2

40 50
350×285 420×355

3

400×285 480×355



향

지

422-3
출 고 지

지(1 )

복주식

편지식

260×145 260×145

60 60

114.3

(4.5)

267.4

(6.0)

114.3

(4.5)

114.3

(4.5)

267.4

(6.0)

114.3

(4.5)

422-4
출 고 지

지(2 )
330×280 330×280

190.7

(4.5)

355.6

(9.0)

190.7

(4.5)

190.7

(4.5)

355.6

(9.0)

190.7

(4.5)

422-5
출 지

지(1 )
260×145 260×145

114.3

(4.5)

267.4

(6.0)

114.3

(4.5)

114.3

(4.5)

267.4

(6.0)

114.3

(4.5)

422-6
출 지

지(2 )
330×280 330×280

190.7

(4.5)

355.6

(9.0)

190.7

(4.5)

190.7

(4.5)

355.6

(9.0)

190.7

(4.5)

422-7
차출 고 지3

향(2 )

복주식

편지식

2

40 50
190.7

(4.5)

355.6

(9.0)

216.3

(4.5)

267.4

(6.0)

457.2

(9.0)

267.4

(6.0)

350×285 420×355

3

400×285 480×355

423-1
차출 고 지1

향(3 )

문형식 330×280 330×280 60 60

216.3

(4.5)

406.4

(9.0)

267.4

(6.0)

267.4

(6.0)

457.2

(9.0)

267.4

(6.0)
복주식

편지식

2

40 50
440×285 480×355

3

450×285 530×355

423-2
차출 고 지2

향(3 )

문형식 330×280 330×280 60 60

216.3

(4.5)

406.4

(9.0)

267.4

(6.0)

267.4

(6.0)

457.2

(9.0)

267.4

(6.0)
복주식

편지식

2

40 50
440×285 480×355

3

450×285 530×355



423-3
차출 고 지3

향(3 )

복주식

편지식

2

40 50
216.3

(4.5)

406.4

(9.0)

267.4

(6.0)

267.4

(6.0)

457.2

(9.0)

267.4

(6.0)

400×285 480×355

3

450×285 530×355

423-4
출 고 지

향(3 )
문형식 330×280 60 60

423-5 나가는곳 지 복주식 300×120 40 40
114.3

(4.5)

114.3

(4.5)

424-1 향 차 고 지3 1

복주식

편지식

550×295 40 40 216.3

(4.5)

406.4

(9.0)

267.4

(6.0)

216.3

(4.5)

406.4

(9.0)

267.4

(6.0)424-2 향 차 고 지3 2 550×295 40 40

424-3 향 차 고 지2 1 405×295 40 40 216.3

(4.5)

355.6

(9.0)

216.3

(4.5)

216.3

(4.5)

355.6

(9.0)

216.3

(4.5)424-4 향 차 고 지2 2 405×295 40 40

425-1 향 지 향(1 )

복주식

185×100 30 30
89.1

(3.2)

89.1

(3.2)

425-2 향 지 향(2 ) 370×100 30 30
114.3

(4.5)

114.3

(4.5)

425-3 향 지

편지식

330×280 40 40
355.6

(9.0)

190.7

(4.5)

355.6

(9.0)

190.7

(4.5)

425-4 향 지 330×280(2EA) 60 60
457.2

(9.0)

190.7

(4.5)

457.2

(9.0)

190.7

(4.5)

지

426-1 지

단주식

130×200 24 24
139.8

(4.5)

139.8

(4.5)

426-2 지 120×130 24 24
101.6

(4.0)

101.6

(4.0)



출 감

도 지
426-3 출 감 도 지 단주식 65×150 22 22

89.1

(3.2)

89.1

(3.2)

시 물

지

427-1 하천 지

복주식

편지식

220×140 250×165 40 50 101.6

(4.0)

267.4

(6.0)

101.6

(4.0)

114.3

(4.5)

267.4

(6.0)

114.3

(4.5)427-2 량 지 220×140 250×165 40 40

427-3 지 340×225 340×225 50 50
165.2

(4.5)

355.6

(6.3)

165.2

(4.5)

165.2

(4.5)

355.6

(6.3)

165.2

(4.5)

427-4 비상주차 지 단주식 70×110
76.3

(3.2)

76.3

(3.2)

427-5 류 지 복주식 242×120 24 24
101.6

(4.0)

101.6

(4.0)

427-6 도 리 지
복주식

편지식
160×120 22 22

89.1

(3.2)

216.3

(4.5)

89.1

(3.2)

89.1

(3.2)

216.3

(4.5)

89.1

(3.2)

427-7 동시 지
복주식

편지식
340×225 50 50

165.2

(4.5)

355.6

(6.3)

165.2

(4.5)

165.2

(4.5)

355.6

(6.3)

165.2

(4.5)

휴게

지

428-1

428-2

휴게 고 지

휴게 진 지
복주식 242×150 24 24

114.3

(4.5)

114.3

(4.5)

428-3 합휴게 차 고 지1
복주식

편지식
400×280

50 50

190.7

(4.5)

355.6

(9.0)

216.3

(4.5)

190.7

(4.5)

355.6

(9.0)

216.3

(4.5)

428-4

428-5

합휴게 차 고 지2

합휴게 차 고 지3

복주식

편지식

400×360

400×360

267.4

(6.0)

406.4

(9.0)

267.4

(6.0)

267.4

(6.0)

406.4

(9.0)

267.4

(6.0)

428-6 합휴게 지진 지
복주식

편지식
400×280

190.7

(4.5)

355.6

(9.0)

216.3

(4.5)

190.7

(4.5)

355.6

(9.0)

216.3

(4.5)

428-7 간 매 고 지
복주식

242×170
30 30

114.3

(4.5)

114.3

(4.5)428-8 간 매 진 지 242×170

신고

지

429 신고 지 단주식 76.5×90 13 13
76.3

(3.2)

76.3

(3.2)



동차

용

도

지

430-1 동차 용도 지
단주식

76.5×90

40 40

76.3

(3.2)

76.3

(3.2)430-2 동차 용도 해 지 76.5×90

430-3 동차 용도 끝 지
복주식

편지식
360×220

165.2

(4.5)

355.6

(6.3)

165.2

(4.5)

165.2

(4.5)

355.6

(6.3)

165.2

(4.5)

430-4 고 도 고 지 문형식 360×220 40 40

시

지

431-1 시 지
단주식

140×150
26 26

114.3

(4.5)

114.3

(4.5)431-2 지 140×150

돌아

가는

지

432 돌아가는 지
단주식

복주식
160×85 24 24

101.6

(4.0)

76.3

(3.2)

101.6

(4.0)

76.3

(3.2)

매

지

433-1

매 고 지
복주식

편지식
300×225 50 50

165.2

(4.5)

318.5

(6.0)

165.2

(4.5)

165.2

(4.5)

318.5

(6.0)

165.2

(4.5)433-2

433-3 동 징수차 고 지 문형식 330×280 50 50

르막

차

지

434-1 르막차 고 지

복주식

240×95 30 30
101.6

(4.0)

101.6

(4.0)
434-2 르막차 시 지 240×95 30 30

434-3 르막차 끝 지 240×95 30 30

고 도

도 지
435

고 도

도 지
단주식 110×170 24 24

114.3

(4.5)

114.3

(4.5)

아시안

하 웨

안내 지

436
아시안하 웨

안내 지

복주식

편지식
250×165 435×290 30 50

114.3

(4.5)

267.4

(6.0)

114.3

(4.5)

216.3

(4.5)

355.6

(9.0)

267.4

(6.0)

주 지주 가 재 재질 용 탄 강 한다) 1. KSD 3566( ) .

지판 께는 리미 를 한다2. 3 .

안 수치는 지주 께 다3. ( )



[별표 3] <개정 2005.12.30>
도로표지의 규격상세 및 설치방법 등(제4조제2항 관련)

1. 노선번호의 형태 및 작도
  가. 국도                                            ※ H : 한글의 세로높
이

2
.1

H

1
.4

H

1
.4
H

0.07H
0.62H

0.07H
0.67H 0.67H

2.1H

0.07H

0.18H

0.9H

0.18H

0.07H
  

1
.4
H

0.07H 0.07H

2.1H

0.07H

0.18H

0.9H

0.18H

0.07H

0.42H 0.5H
0.12H

0.42H0.5H

 

○ 작도순서
  1. 원 중심 0을 잡아 장축의 원과 단축의 원을 그린다.
  2. 원 중심 0에서 장축의 원호와 만나는 필요한 만큼의 직선을 긋는다.
  3. 임의의 직선과 만나는 단축의 원호와의 교점에서 장축의 방향으로 수평선 

한선을 긋고 장축의 원호에서 수직한 선을 그어 교점들을 각각 연결하면 
구하고자 하는 타원형이다.

  나.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



1.9H

1
.2
6
H

0
.9
H

0.5H0.5H0.5H

1
.2
6
H

0
.9
H

1.57H

0.5H 0.5H

주 : 노선번호가 4자리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노선번호 숫자의 폭+0.075H 만큼 
가로를 조정한다.

  다. 고속국도

    (1) 노선번호가 한자리 및 두자리수인 경우



6

1.89H

1
.8
9
H

0
.2
9
6
H

0
.9
6
0
H

0
.0
7
4
H
0
.0
7
8
H

0
.4
8
2
H

R
=
0
.2
6
4
6
H

0.2772H

R=0.343H

R=0.567H

0.084H

R=
0.
37
8H

직선

○ 작도순서
  1. 윗 도면에 표시된 축척으로 직선과 곡선을 그어서 방패형의 바깥선을 먼저 

작도한다.
  2. 바깥선과 평행인 안쪽선(t=0.084H)을 균일한 두께로 그어 작도하면 구하

는 방패형이 된다.
    (2) 노선번호가 세자리인 경우

101 1
.8
9
H

0
.9
6
H



주 : (2)의 경우 세로는 고정하고 추가되는 노선번호 숫자의 폭 만큼 가로를 조
정한다.

  라. 시도

    (1) 시도(자동차 전용도로 제외)번호

주 : 노선번호가 3자리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노선번호 숫자의 폭 +0.075H  만
큼 가로를 조정한다.

    (2) 시도(자동차전용도로)번호



주 : (1) 테두리 상단의 ▒ 부분은 붉은 색으로 한다.
    (2) 노선번호가 3자리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노선번호 숫자의 폭 +0.075H 

만큼 가로를 조정한다.

  마. 아시안하이웨이

주 :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쓴다.



2. 화살표의 형태 및 작도 (화살표의 길이는 표지형태, 안내형태에 따라 변한
다)

  가. 일반적인 표지판
    (1) 403-1, 403-2, 410-1, 424-1, 424-2의 표지에 적용한다.

var

va
r

0
.5
7
H

v
a
r

v
a
r

var

0.97H

0
.7
8
H

va
r

0
.1
9
H

0
.4
H

0
.1
9
H

0.19Hvar0.57H 0.42H 0.19H

R=0.06H

R=0.
03
H

R=0.06H

     (2) 403-5, 403-6의 표지에 적용한다

0.57H var 0.42H

var

var

0
.7
8
H

v
a
r

v
a
r0
.1
9
H

0
.4
H

0
.1
9
H

R=0.06H

R=0.
03
H

1
.2
3
H

R=0.
03
H

R=0.06H

(3) 403-7, 403-8, 403-9, 403-10, 403-11, 404-3, 406, 408, 
410-2(B), (C), (D), 410-4, 422, 423, 425, 432의 표지에 적용한다.



Var
0.05H

var

var 0.58H

0
.1
5
H

0
.3

7
H

0
.1
5
H

0
.6
7
H

R=
0.
08
5H

   

0
.0
4
H

0.2H

V
a
r

0.46H

0.86H

0.2H

V
a
r

V
a
r

0
.5
8
H

R
=0
.0
85
H

(4) 403-3, 403-4, 410-3, 424-3, 424-4의 표지에 적용한다.

0.42H Var

V
a
r

V
a
r

0
.7
8
H

R=0.06H

V
a
r

0
.5
7
H

R=0.
03
H

433.1197

R=0.06H

R=0.06H

Var

0.15H

R=0.
03
H

R=0.
06
H

  나. 입체교차로 화살표



Var

Var Var0.42H

V
a
r

0
.0
5
H

0
.4
H

0
.0
5
H

V
a
r

0
.7
8
H

V
a
r

0
.5
7
H

V
a
r

0.97H 0.4H

R=0.06H R=0.06H

R=0.06H

R=0.03H

R=0.06H

R=0.06H

Var

0.05H

Var0.57H

0.05H

0.42H

V
a
r

0
.4
H

V
a
r

0
.8
4
H

0
.7
8
H

V
a
r

0
.5
7
H

0.97H 0.4H

Var

R=0.03H

R=0.06H

R=0.06H

  다. 출구예고표지 화살표

0.2H

0.2H

0.86H

0.46H

0.04H

1.2H

0.62H

0.58H

R
=0.085H



  라. 나가는곳표지 화살표

0.74H

0.
14
H

1.
5H

0.
8H

0.47H

1.55H

R=0.1H

  마. 차로지정표지 화살표
0.2H

1.2H

0.58H

0.62H

0.46H0.2H

0.04H

0.86H

  바. 교차로 상징그림

500

600
50

3. 글자의 형상
  가. 한글

        





  나. 영문
    (1) 정체



    (2) 기본서체



  다. 한자

  





4. 도로표지의 설치방법 및 장소

도로표지는 도로의 위치(지방지역·도시지역 또는 고속국도) 및  도로표지의 종
류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장소를 달리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일반적인 기
준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표지의 판독성과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는 도로표지 

전방 최소 40미터 이내, 도시지역 밖에서는 70미터 이내의 가로수 등 장
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새로이 식재하여서도 아니 된다.

  나. 도로공사를 시행중인 공사구간에는 포장공사의 기층시공전까지는 합판재 
등으로 임시 방향표지를 설치하고 기층완료시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도로
표지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도로표지의 보수·정비공사를 위하여 기존의 도로표지를 철거하는 때에는 



방향표지인 경우에는 임시로 기존 도로표지의 표기내용과 동일하게 임시
도로표지를 제작하여 도로이용자가 식별하기에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도로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도로관리청 상호간의 사전협의를 거쳐 도로
표지가 중복 또는 누락되거나 이정의 계산에 착오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방향표지 및 이정표지에 나타난 원거리명 및 근거리명은 그 방향을 선택
하여 진행하는 동안 방향표지 및 이정표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내
하도록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지점표지 및 경계표지 등으로 해당 목적
지를 안내한다.

  바. 제2조에서 정한 각종 도로표지의 설치체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
는 바에 의한다.

  사. 도로표지는 오른쪽 길옆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
우에는 중앙분리대의 폭이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한계가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중앙분리대에 설
치할 수 있다. 



(단위:센티미터)
설치방법 설치도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5
0

0

보도



설치방법 설치도

현수식

5
00

차도

보도

문형식
50

0

복합설치

도로명판

       

지점표지

 

현수식 또는 문형식               편지식 또는 복주식



5. 도로표지의 규격상세 및 설치방법
  가. 지방지역의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1-1
면계표지

∘노선의 시점에서 종점을 향하여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일반국도외의 도로에서 도시지역과 군
지역이 경계를 이루는 경우의 표지판의 
바탕색은 도시지역에서 지방지역으로 
향하는 경우는 녹색바탕을, 지방지역에
서 도시지역으로 향하는 경우는 청색바
탕으로 한다.

∘4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일면으로 설치
하며 2차로 도로에서는 필요에 따라 양
면식으로 설치한다.

∘영어의 표기시 특별시·광역시·시·군·읍·
면의 행정구역 단위명은 생략한다.

도 시 군 읍 면계, , , ,

    

면계

노선종점

"차로"의 숫
자는 왕복을 
말한다. 이
하 같다.

※ 규격상세
도에 사용되
는 지명, 노
선번호, 도
로명 등은 
실제상황과 
일치하지 아
니할 수 있
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1-2
군계표지

401-3
도계표지

401-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2-1
1지명 

이정표지

402-2
2지명

이정표지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설치간격은 4킬로미터를 원칙으로 한다.
  ②위의 ①의 경우와 관계없이 별도로 주

요교차나 주거지역을 지나 500미터내
외 지점에 설치한다.

∘위의 ①에 의하여 설치하는 표지와 ②에 
의하여 설치하는 표지가 1킬로미터 이내
인 경우에는 ①의 표지를 생략한다.

∘2지명(402-2) 또는 3지명(402-3)으로 
설치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1지명
(402-1)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①노선의 종점으로 향하는 지점으로서 
2-3지명이 필요없는 경우

  ②도청소재지 등 대도시를 향할 때

곡선부, 지
장물 등으
로 시야확
보가 어려
운 경우 위
치를 다소 
변 경 하 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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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2-3
3지명

이정표지
402-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2-4
좌우

이정표지

∘교차로의 좌우회전방향에 주요도시가 있
는 경우에 설치한다.

∘교차로 전방 150~300미터 지점에 설치
한다.

15
0m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1(A)
3방향

예고표지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300~500
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일면으로 설
치한다.

∘4차로 이상의 일반국도, 지방도 및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1
킬로미터 지점에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
치한다.

∘주행속도가 빠른 구간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2차로도로에서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300-500m

1Km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1(B)
3방향

예고표지

403-1(C)
3방향

예고표지

403-1(A)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2
3방향표지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10~30미
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일면으로 설치
한다.

우측 상단
에 지점표
지를 복합
으로 설치
한다.

10~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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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3(A)
2방향

예고표지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300~500
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4차로 이상의 일반국도, 지방도 및 주요
간선도로에는 교차로로부터 전방 1킬로미
터 지점에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다.

∘주행속도가 빠른 구간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2차로도로에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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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3(B)
2방향

예고표지

403-3(C)
2방향

예고표지

403-3(A)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4
2방향표지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10-30미
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우측상단에
지점표지를 
복 합 으 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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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5
2방향

예고표지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300-500
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4차로 이상의 일반국도·지방도 및 주요간
선도로에는 교차로로부터 전방 1킬로미터 
지점에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다.

∘주행속도가 빠른 구간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2차로도로에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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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6
2방향표지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10-30미
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우측상단에
지점표지를
복 합 으 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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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7(A)
1지명

방향표지

403-7(B)
1지명

방향표지

∘지방의 소규모 부락을 안내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1지명 
혹은 2지명으로 한다.

∘일면 혹은 양면으로 분기되는 방향에 설
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반대편에도 설치
할 수 있다.

    

∘403-7(B)는 입체교차로에서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영문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편지식
또는 복합식
으로 설치 
할 수 있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8(A)
2지명

방향표지

403-8(B)
2지명

방향표지

∘소규모 행정구역(리, 면 단위)을 안내하
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1지명 혹은 2지명으로 한다.

∘일면 혹은 양면으로 분기되는 방향에 설
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반대편에도 설치
할 수 있다.

∘403-8(B)는 입체교차로에서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영문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9
2지명방향

표지

∘국지도로에서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로 
진입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좌회전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좌우지명
을 표기한다.

403-10 
3방향표지
403-11 

2방향표지
-

※ 403-10 3방향표지의 경우, 410-2(B), 
(C) 3방향표지의 설치방법 및 장소를 
참조한다. 단, 좌측상단의 도로명판을 설
치하지 아니하고 우측상단에 지점표지를 
복합으로 설치한다.

※ 403-11 2방향표지의 경우, 410-4 2방
향표지의 설치방법 및 장소를 참조한다. 
다만, 좌측상단의 도로명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우측상단에 지점표지를 복합으
로 설치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12
약식

3방향표지

∘왕복4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왕복2차로인 
군도 이하의 국지도로가 분기되는 경우, 
또는 왕복 2차로 이하인 군도 이하의 국
지도로에서 3방향표지(403-2) 대신 설
치할 수 있다.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10~30미
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하며, 전방 
300~500미터 지점에는 약식방향 예고표
지를 설치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13
약식
2방향

예고표지

∘왕복4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왕복2차로인 
군도 이하의 국지도로가 분기되는 경우, 
또는 왕복 2차로 이하인 군도 이하의 국
지도로에서 2방향예고표지(403-3) 대신 
설치할 수 있다.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300-500
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하며, 전
방 10-30미터  지점에는 약식방향표지
를 설치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14
2지명

차로지정
표지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
로 교통흐름의 명확한 분류가 필요한 경
우에 설치할 수 있다.

  ①본선 진행시 안전운행상 필요한 때
  ②본선 출구로 나가서 다시 방향이 재분

기되는 다차로인 교차로가 나타날 때
  ③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진입부 전방

에서 차로별 진행방향의 안내가 필요한 
때

  ④그 밖에 복잡한 교차로가 존재하여 차
로지정이 필요한 때 

∘문형식으로 설치하며, 도시지역의 도로 
및 고속국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도로의 형상 및 차로별 안내지명을 감안
하여 403-14, 403-15, 403-16형의 표
지 중 선택하여 설치한다.

∘차로지정 화살표는 각 차로의 중앙에 위
치하도록 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3-15
1지명

차로지정
표지

403-16
광폭차로
지정표지

403-14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4-1
(A), (B)

단일
노선표지

404-2
(A), (B)

중복
노선표지

      

      

∘설치간격은 4킬로미터로 하며, 이정표지
와 다음 이정표지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

∘주요 교차로를 지나 100미터내외의 지점
에 설치한다.

∘일면으로 설치하며, 각각 주행방향의 오
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육교나 고가도로 등에 부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도시지역의 
도로에서도 
준용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편지식
또는 복합식
으로 설치할 
수 있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4-3
분기점표지

∘방향예고표지와 방향표지를 보조하여 해
당 교차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교차로로
부터 각각 전방 1.5킬로미터, 500미터, 
100미터 지점에 일면으로 주행방향의 오
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 
편지식또는 
복합식으로 
설치할수 있
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5-1,2,3
휴게소표지
(소형,중형,
대형공통)

∘휴게소로부터 전방 1킬로미터 또는 500
미터 지점에 일면으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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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게
소

∘가스충전소일 경우 주유기 심벌내에 LPG
를 표기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6
관광지표지

∘관광지표지는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방향표지에 병
기할 수 있다.

∘일면 또는 양면으로 설치하며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지방지역의 관광지표지는 당해관광지로부
터 반경 10km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
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5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도시지역은 뱐경 5km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3개소 이내로 설치한다.

∘고속국도의 경우 적절한 위치에 별도의 
관광지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때 
관광지표지에는 해당 출구명과 출구번호, 
출구까지의 이정거리를 병기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로부터 진출하여 다른 도로와 접속되는 
적절한 위치에는 해당 지역의 관광지를 
안내하는 종합관광지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관광지표지의 화살표는 필요에 따라 하단
부에 위치하여 좌·우로 표기할 수 있으며 
한자는 한글의 우측에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관광지까지의 이정거리도 표기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규정된 더 
큰 규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지식
으로 설치할 
수 있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7-1
양보차로
예고표지

407-2
양보차로

표지

407-3
양보차로
끝 표 지

∘양보차로의 시점(407-2) 및 그 시점으
로부터 전방 150미터 지점(407-1)과 종
점(407-3)에 각각 설치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7-4
오르막차로
예고표지

407-5 
오르막차로

표지

407-6
오르막차로

끝표지

∘오르막차로의 시점(407-5) 및 그 시점
으로부터 전방 150미터 지점(407-4)과 
종점(407-6)에 각각 설치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8
유도표지

∘중요시설물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주된 
진입지점으로부터 적절한 간격을 두고 5
회이내에 걸쳐 안내한다.

∘단주식 일면으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
에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 
편지식 또는 
복합식으로 
설치할수 있
다.

1Km

시
설
물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9
자동차

전용도로
예고표지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가 시작되
는 지점으로부터 각각 전방 1.5킬로미터, 
50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500m

1.5Km

500m

1.5Km

500m

1.5Km

자동차전용도로



  나. 도시지역의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0-1(A)
3방향

예고표지

춘 천 남 양 주

퇴 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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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의 도로인 경우에는 시지역 밖의 
중요지명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녹
색바탕 사각형안에 지명을 구분하여 사용
한다.

∘관광지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갈색바탕 사
각형안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시내의 일반국도인 경우에는 표지의 바탕
색은 녹색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교차로로부터 전방 1킬
로미터 지점에 추가로 예고표지를 설치한다.

∘410-1(A,B,C) 의 경우 모두 같다.

100-300m

100-300m

100-300m

100-300m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0-1(B)
3방향

예고표지

410-1(C)
3방향

예고표지

410-1(A)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0-1(D)
3방향

예고표지

410-1(E)
3방향

예고표지

부 산

첨성대 불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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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A)와 같으며 직진방향이 지하도 
또는 고가차도인 경우에는 교차로로부터 
전방 300-500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
에 설치한다.

300~500m

지하도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0-2(A)
3방향표지

∘410-1(A)와 같으며, 도로의 교차지점으
로부터 전방 10-30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일면식으로 설치한다.

좌측상단에 
도로명판을 
복합으로 설
치한다.

10-30m

10-30m

10-30m

10-30m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0-2(B)
3방향표지

410-2(C)
3방향표지

∘현수식으로 설치한다. 좌측상단에 
도로명판을 
복합으로 설
치한다.

10-30m

10-30m

10-30m

10-30m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0-3
2방향

예고표지

∘410-1(A)와 같다.

100-300m

100-300m

100-300m

100-300m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0-4
2방향표지

∘410-2(B)와 같으며, 현수식으로 설치한
다.

좌측상단에 
도로명판을 
복합으로 설
치한다.

10-30m

10-30m

10-30m

10-30m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0-5(A)
2방향표지

∘입체교차로·갈림길·녹지대 등에 설치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0-5(B)
2방향표지

∘일방통행구간에 설치한다.

20
0

cm

  

410-5(C)
2방향표지

∘지하도나 고가도로의 입구 오른쪽 분기점
에 설치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0-5(D)
2방향표지

∘T형 도로 등에서 2방향을 안내하는 경우
에 설치한다.

∘단주식 또는 부착식으로 설치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0-6
방향표지

∘교차로나 고가도로 등 필요한 곳에 일면
식으로 설치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1
보행인표지

∘교차로를 중심으로 도로(이면도로를 포함
한다)가 분기되는 지점에 단주식 양면으
로 설치한다.

∘반드시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2-1
주차장

예고표지

412-2
주차장표지

∘필요한 지점에 일면식으로 설치하며 지방
지역의 도로에 적용할 수 있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3-1 
1지명

이정표지

413-2 
2지명

이정표지

413-3
3지명

이정표지

①설치간격은 4킬로미터를 원칙으로 한다.
②주요교차로를 지나 500미터내외의 지점

에 설치한다.
③시가지 건물밀집지역을 지나 교외부로 향

할 때에는 건물밀집지역을 지나 500미터 
내외의 지점에 설치한다.

④402-1 · 402-2 · 402-3 계열의 설치
방법을 준용한다.

※ 413-1 1지명이정표지 및 413-2 2지명
이정표지의 경우, 각각 402-1 1지명이정
표지 및 402-2 2지명이정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장소를 참조한다. 

건물, 지장
물 등 도시
여건에 따라 
설치하지 아
니할 수 있
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14-1,2
분기점표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당 교차로를 안내
할 수 있도록 교차로로부터 각각 전방 
2.5킬로미터, 1.5킬로미터, 300미터 지점
에 일면으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415
지점표지

∘교차로에 위치한 신호등 지주의 4～5미
터 높이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고속국도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0
도계표지

∘고속국도상 시·도간 경계지점에 설치한다.
∘군계표지는 표지번호 401-3을 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단부의 읍·면표기는 
하지 아니한다.

도 시 군 읍 면계, , , ,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1-1
1지명

이정표지

421-2
2지명

이정표지

∘교차로를 지나 1킬로미터 내외 지점에 설
치하며, 최대간격은 10킬로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3지명(421-3) 또는 2지명(421-2)으로 
설치하되, 노선의 종점구간 등으로 2-3
지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1지명
(421-1)으로 설치한다.

∘복주식 또는 편지식으로 설치한다.

1Km

10Km이내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1-3
3지명

이정표지
421-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2-1(A)
1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422-1(B)
1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480 1580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2킬로
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2Km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2-1(C)
1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422-1(D)
2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1780

1200

422-1(A)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필요에 따라 출구방향의 도로명을 병기할 
수 있으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청색바탕의 사각형 내에 백
색 글자를 사용하여 안내할 수 있다.

∘출구방향의 도로를 이용하여 다른 고속국
도와 연결되는 때에는 연결되는 고속국도
의 도로명과 노선번호를 422-1(D)와 같
이 표기할 수 있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2-2(A)
2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422-2(B)
2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1킬로
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1Km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2-2(C)
2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422-2(D)
2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422-2(A)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2-3
출 구 점
예고표지
(1지명)

980

∘자동차전용도로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
부터 전방 15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150m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2-4
출 구 점
예고표지
(2지명)

∘고속국도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15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고속국도에서 1지명 안내시에 적용 할 수 
있다.

∘분기점이 다차로인 경우에는 문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150m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2-5
출구점
표지

(1지명)

980

∘자동차전용도로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에 
설치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2-6
출구점표지

(2지명)

∘고속국도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에 설치한
다.

∘고속국도에서 1지명 안내시에 적용 할 수 
있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2-7
3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1350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500
미터 지점에 필요시 설치한다.

∘1차 및 2차출구예고표지를 문형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3-1
1차출구
예고표지
(3방향)

423-2
2차출구
예고표지
(3방향)

11001580

∘첫 번째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각
각 전방 2킬로미터(423-1), 1킬로미터
(423-2), 150미터(423-4) 지점에 설치
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3-3
3차출구
예고표지
(3방향)

2450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500

미터 지점에 필요시 설치한다.
∘1차 및 2차출구예고표지를 문형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23-4
출구점

예고표지
(3방향)

423-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3-5
나가는곳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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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인터체인지의 도로가 분리되는 
안전지대의 끝에 설치한다.

∘분기점의 경우 방향표지(425-4)를 설치
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4-1
3방향1차
예고표지

(평면교차로)

424-2
3방향2차
예고표지

(평면교차로)

∘평면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2킬로미터 지
점에 설치한다.

∘2차예고표지는 전방 1킬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2Km

2Km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4-3
2방향1차
예고표지

(평면교차로)

424-4
2방향2차
예고표지

(평면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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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2킬로미터 지
점에 설치한다.

∘2차예고표지는 전방 1킬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2Km

2Km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5-1
방향표지
(1방향)

∘고속국도의 진입분기점에 설치한다.
∘기타의 도로에서 고속국도의 진입지점의 

맞은편에 설치한다.
∘일반국도의 경우 입체교차로에서 사용할 

수 있다.

425-2
방향표지
(2방향)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5-3
방향표지

∘인터체인지 영업소에서 고속국도 진입 분
류지점까지의 거리가 150미터이상 되는 
곳인 경우에는 분류지점으로부터 전방 
10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425-4
방향표지

1100 ∘425-1,2와 같다. 다만, 편지식(T자)의 
형태이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6-1
분기점표지

∘방향예고표지와 방향표지를 보조하여 해
당 분기점(Jct)을 안내할 수 있도록 분기
점으로부터 각각 전방 2.5킬로미터, 1.5킬
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 
편지식
또는 복합식
으로 설치 
할 수 있다.

426-2
(A),(B)
노선표지

    

∘주요교차로(인터체인지, 분기점)를 지나 
500미터 내외의 지점에 설치하고 최대 
간격은 10킬로미터를 넘지 않도록 한다.

∘방위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426-2(B)형 
표지를 사용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6-3
출구감속
유도표지

∘첫 번째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
방 300미터, 200미터, 100미터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7-1
하천표지

427-2
교량표지

∘하천을 가로지르는 큰 교량(연장 100미
터 이상)의 교명주로부터 각각 전방 200
미터(427-1), 100미터(427-2) 지점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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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7-3
터널표지

∘터널입구로부터 전방 500미터 지점에 설
치한다.

5
00

m

427-4
비상주차장

표지

∘승용차 5대미만의 비상주차대인 경우
  4차로 고속국도는 비상주차대 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200미터 지점, 2차로 
고속국도는 비상주차대 감속차로의 시점
으로부터 전방 100미터  지점에 설치한
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7-5
정류장표지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는 감속차로의 시
점으로부터 전방 200미터 지점에 설치한
다.

20
0m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7-6(A)
도로관리
기관표지

427-6(B)
도로관리
기관표지

∘도로관리기관이 변경되는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지방도급 이상 도로에 설치하며, 
도시지역은 제외한다).

∘고속국도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7-7
긴급제동
시설표지

∘긴급제동시설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500
미터~1킬로미터 지점 및 진입부에 설치
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8-1
소풍휴게소
예고표지

428-2
소풍휴게소
진입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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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진입차로의 시점으로부터 각각 전방 
500미터(428-1)지점, 진입부(428-2)에 
설치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8-3
종합휴게소
1차예고표지

428-4
종합휴게소
2차예고표지

 

∘휴게소 진입차로의 시점으로부터 각각 전
방 5킬로미터(1차), 2킬로미터(2차), 1킬
로미터(3차), 500미터(진입) 지점에 설치
한다.

∘ 가스충전소일 경우 주유기 심벌내에 
LPG를 표기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8-5
종합휴게소
3차예고표지

428-6
종합휴게소
진입표지

  

428-3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8-7
간이매점
예고표지

428-8
간이매점
진입표지

∘간이매점 진입차로의 시점으로부터 각각 
전방 500미터(428-7) 지점, 진입부
(428-8)에 설치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29
긴급신고

표지

∘긴급신고용 전화시설로부터 전방 500미
터 지점과 당해 시설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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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30-1
자동차전용
도로표지 

430-2
자동차전용
도로해제

표지

∘430-1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점에 설치
한다.

∘430-2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종점에 설치
한다.

∘자동차 그림에 사선으로 그은 선은 적색
반사지를 사용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30-3
자동차

전용도로
끝표지

∘자동차전용도로가 끝나는 곳으로부터 각
각 전방 1.5킬로미터, 500미터 지점에 설
치한다.

자동차전용도로

500m

1.5Km

430-4
고속국도
종점예고

표지

∘고속국도가 끝나는 곳으로부터 각각 전방 
2킬로미터, 1킬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31-1,2
시종점표지

  

∘431-1(시점표지)는 고속국도의 시점에 
설치한다.

∘431-2(종점표지)는 고속국도가 끝나는 
곳으로부터 전방 100미터-150미터 지점
에 설치한다.

432
돌아가는길

표지

∘돌아가는 길이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는 
곳으로부터 전방 500미터 지점에 설치한
다.

∘일반국도 및 시도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33-1
매표소

예고표지
(2km)

433-2
매표소

예고표지
(1km)

∘매표소로부터 각각 전방 2킬로미터, 1킬
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인터체인지의 경우에는 적절한 위치에 거
리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일반국도 및 시도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433-1의 경우는 표기방법을 ‘표받는곳
(2km 및 1km)’으로, 433-2의 경우는 
‘요금내는곳(2km 및 1km)’으로 한다. 

433-3
자동요금
징수차로
예고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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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내는 곳으로부터 각각 전방 2킬로미
터, 1킬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요금내는곳의 앞에 요금지불 방법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34-1
오르막차로
예고표지

434-2
오르막차로
시점표지

434-3
오르막차로

끝표지

∘오르막차로의 시점(434-2) 및 그 시점
으로부터 전방 1킬로미터 지점(434-1)
과 종점(434-3)에 각각 설치한다.

434-1

434-2

1
Km

434-3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35
고속국도
유도표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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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인터체인지로부터 반경 1.5킬로
미터 범위내의 일반국도, 지방도 및 도시
지역의 도로 중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
가 서로 만나는 교차로마다 설치한다. 다
만, 방향표지로 안내하는 경우에는 설치
하지 아니한다.

∘고속국도 인터체인지로부터 반경 2.5킬로
미터 범위 내에서 주요교차로 등에 필요
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교차로로부터 전방 50미터~100미터 지
점에 설치한다.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36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

∘아시안하이웨이 노선 시점에 설치하며, 
이후 설치간격은 100킬로미터로 한다.



[별표 6] <개정 2005.12.30>
도로표지 반사지 색채의 규격(제8조관련)

반사지 색도 기준

색
색도좌표의 범위 Y값의

한계(%)1 2 3 4
x y x y x y x y 상한 하한

흰색 0.303 0.300 0.368 0.360 0.340 0.393 0.274 0.329 - 27

노랑 0.498 0.412 0.557 0.442 0.479 0.520 0.438 0.472 45 15

빨강 0.648 0.351 0.735 0.265 0.629 0.281 0.565 0.346 15 2.5

주황 0.558 0.352 0.636 0.364 0.570 0.429 0.506 0.404 30 14

녹색 0.026 0.399 0.166 0.364 0.286 0.446 0.207 0.771 12 2.5

청색 0.140 0.035 0.244 0.210 0.190 0.255 0.065 0.216 10 1

갈색 0.430 0.340 0.610 0.390 0.550 0.450 0.430 0.390 9 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3.5.24> (앞 쪽)
표지일련번호 도로표지대장 관리기관명

도로의종류
(자동차전
용도로)

(가□, 
부□)

노선번호
(도로명) (    )

설계속도
(제한
속도)

㎞/hr
(  ㎞/hr)

차 로 수
도 로 폭

   차로
(   m)

표지종류 표지번호 표지규격 ㎝× ㎝ 지주형식

설치위치
시·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안
(    지점에서    m위치 상행선방향□
                        하행선방향□)

자    체
관리번호
표 지 판
설 치 일 .   .   .
표 지 판
교 체 일 .   .   .

현황사진(근거리) 현황사진(원거리) 참고
사항

천연색사진
(7.5㎝×6.0㎝)

천연색사진
(7.5㎝×6.0㎝)



(뒤 쪽)
표지일련번호

표지판의 변동사항 지주의 변동사항
날 짜 내 용 날 짜 내 용

표지판의 기재사항(방향표지에 한함) 현황사진(추가)
구분

안내지명 노선번호

천연색사진
(7.5㎝×6.0㎝)

지명
1

지명
2

화살표 위 화살표 앞
도로종류 번호 도로종류 번호

진행
방향

원거리
근거리

회전
방향

좌측(내)
좌측(외)
우측(내)
우측(외)

※ 회전방향은 화살표의 머리 쪽 방향(입체교차로는 
통과후 진행방향)을 기준

뒷면 기재사항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03.5.24>
도로안내지명관리대장

                                             [제정일 :    년    월    일]
도로종류·노선번호 (도로명 :       ) 도로관리청

시 점 종 점 도로연장 ㎞
안내지명의 순서도(예) 원·근거리 안내지명(예) 비고(예)

(개정일자)좌 측
중요지명

경유하는
안내지명

우 측
중요지명

가→아 아→가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아 - - - -
사 ▣ 아 - 다 마

○ 바 - - - - 바(신설)
(00.00.00.)아 사 다 마

마 ⊙ - - - -
사 마 가 라

라 ◎  ▣다 - - - -
마 라 가 나

나 ◎ - - - - 나(변경)
(00.00.00.)다 나 가 -

▣ 가 - - - -
  작성요령
 1. 방향표지로 안내할 지명을 3개 등급(중요지, 준중요지, 주요지)으로 구분하여 

선정
    가. 중요지 : 당해 노선의 원거리 지명으로 사용되는 인지도가 높은 지명
    나. 주요지 : 당해 노선의 근거리 지명으로 사용되는 인지도가 보통인 지명
    다. 준중요지 : 주요지급 지명 중 지리적 여건상 원거리 지명으로 사용되는 

지명
    라. 경유지 : 전후 안내지명간 경계점으로 이용되는 인지도가 낮은 지명
 2. 안내지명의 순서도에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
    가. 지방지역의 지명 : ▣중요지, ⊙준중요지, ◎주요지, ○경유지
    나. 도시지역의 지명 : ■중요지, ◈준중요지, ◇주요지, ○경유지
    다. 각 도로노선은 직선 또는 절곡된 선을 이용하여 상징적으로 표현
 3. 도로의 구간별 원·근거리 안내지명은 진행방향(상·하행)별로 작성
 4. 신설·변경된 지명은 우측 비고란에 표기하고, 괄호안에 개정일자를 표기
 5. 안내지명 순서도 등의 종방향 길이(칸수)는 안내지명의 수에 맞추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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